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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경제신문 7일자,「"구글 ‧ 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

어렵다"」외 일부 언론 보도 관련 해명

□ 2015. 1. 7(수), 서울경제 “구글․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”라는 제

목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.

○ 아울러, 1. 8(목) 파이낸셜뉴스 “구글·애플 독과점 규제 어렵다”

라는 제목의 기사는 KDI와 확인절차 없이 서울경제 기사와 유

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

시기 바랍니다.

□ 2015. 1. 7(수) 서울경제 기사(이하 ‘기사’)는 “KDI가 ‘해외 업체 IT 독과

점 및 역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과제’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

정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검토

작업에 착수할 계획”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KDI가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 연구용역 과제는 ‘플랫폼 시장의

경쟁 이슈와 정책과제’이며, KDI는 본 연구용역 과제에서 구

글․애플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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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사는 “구글․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”라는 제목을 인용부호에

넣어 마치 KDI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

이는 사실과 다르며, KDI 누구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습니다.

□ 기사는 “국회 등 여러 곳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

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도 전무한 상태”라고 임원혁 경쟁정책연

구부장을 인용했지만, 이 또한 정확한 인용이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.

○ 유럽연합은 구글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

했고 유럽의회는 2014년 11월 구글 검색엔진과 여타 상업서비스

부문의 분리를 포함한 구조적 교정책을 집행위원회가 고려하도

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

사실과 다릅니다.

○ 설령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

이는 어디까지나 참고가 될 뿐이며, 만약 국내 시장에서 시장지

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해외 사례가 없어도 이

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